
 제10조【우리동네착한장터 운영위원회 구성】➀동네장터를 위해 우리동네착

한장터   운영위원회(이하 동네위원회)를 구성하여야 한다. 

➁동네위원회는 조합이 제공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장터를 운영하며, 조합

원 모집, 판매자 구매자의 모집, 장터의 세부행사 기획, 동네장터의 진행, 

기부처 추천, 착한이웃가게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

➂동네위원회는 의결은 과반참석과 참석자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나 

부득이한 경우,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찬반 동수일 경

우,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따른다. 

➃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.

➄운영위원은 조합원으로서 동네장터 개최지의 거주자로 하며, 이사회의 

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승인한다. 

➅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

➆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의 재적 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위원 3

분의   2의 찬성으로 위원장 후보를 선임하며 이사회에 임명을 요청한다.

이사회에 위원장의 임명을 요청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이사장이 임명

한다. 

➇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

➈동네장터운영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이 승인한다. 

➉임기 내 위원장이 궐석되면 같은 방식으로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되 잔여 

임기만 재임한다. 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이 

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【착한이웃가게(단체) 운영】① 착한장터 조합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

확산하기 위해 조합은 착한이웃가게(이하 이웃가게)를 지정하여 상호 협력

한다. 

② 이웃가게는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해야 하며, 타 업체에 비해 윤리적

이어야 한다. 

③ 이웃가게는 동네장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이 

승인한다. 

④ 동네 위원회는 객관적인 추천근거를 조합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

하여야 한다. 

⑤ 이웃가게 인증은 이웃가게와 조합이 조합의 협정서 양식에 서명함으로

써 이루어진다.

⑥ 이웃가게 선정에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, 동네위원회는 조합에 협조를 

요청할 수 있다. 

➆ 이웃가게와 같이 착한이웃단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천하고 인증할 수 



있다. 

➇ 이웃가게의 구성은 가능한 한 다양한 업종으로 하고, 많은 업체가 참여

할 수 있도록 동네 운영위원회는 노력하여야 한다.

➈ 이웃가게가 동네장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네 위원회는 노력하여야 한

다. 

➉이웃가게의 주요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. 

1. 이웃가게의 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연장할 수 있다. 

2. 동네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이웃가게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

다.

3. 이웃가게에 조합원이 구매를 할 시. 이웃가게는 조합원에게 할인 가격

을 적용하여야 하고,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. 

할인율과 기부율은 조합이 이웃가게에 제시하며, 특별한 경우 조합과 협

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협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 

4. 조합은 이웃가게의 표식과 지정근거를 기재한 인증서를 이웃가게에 전

달해야 하며, 이웃가게는 가게 외부에 표식을 부착해야 하고, 가게 내부

에는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다. 


